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 항목장 개정이유 및 내역

0 2023.07.14 전장  제정

1 2024.04.17

제1장 제2조 용어 개서(해사안전법→해상교통안전법)

제7장

제17조 ①항 선박제원 개서(항해속력→최대/평균속력)

제18조 ⑤항 정기적으로 교행하는 선박 현황, ⑥항 용어

개서(해사안전법→해상교통안전법), 울릉출항 시 기준부

이 추가(독도부이)

제8장 제29조④항 신설 및 ⑥항 회사 연락처 수정

제10장 제41조의2 ①항 용어개서(해사안전법→해사안전기본법)

붙임18
안전관리조직도 부서명/연락처 변경에 따른 개서(공무→

해사)

2 2025.03.11

제4장
제9조 ④항 <신  설> (안전관리책임자 공백기간 최소화 관

련 의무규정 신설) 

제4장
제10조 ①항 수석안전관리책임자 직무와 권한 4, 14, 15호 

추가
제4장 제10조 ②항 선임안전관리책임자 직무와 권한 삭제

제4장
제11조 ④항 <신 설> (안전관리책임자의 썬라이즈 업무 수

행 기준 신설)

제7장
제18조(항해업무) ⑤항 4호 선장이 위치보고 해야 하는 지

점 가. 울릉 출항 시 VHF Ch. 69 -> VHF Ch. 71 수정

제7장 제18조(항해업무) ⑤항 8호 씨플라워호 삭제

제7장
제21조(여객업무) ①항 발권 마감시간 제한 및 관련 예외 
단서 추가

제7장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②항 일부 삭제 (정
부대행검사기관이 승인한 화물적재도를 화물갑판상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제8장
제29조(비상대응) 6항 [비상상황] 연락기관 중 포항해양경

찰서 삭제
제8장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⑥항 <신  설>
붙임 1 항로도 교행구간(씨플라워호) 10:40경 삭제
붙임 4 소화기 목록 및 소화장치 목록 삭제
붙임 7 [출항전 안전점검 보고서] 삭제
붙임 8 선박계획정비표 DEPT. ENGINE 수정 

붙임 9 비상배치표 7인 승선 추가

붙임 10
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상의 비상신호 [붙임9], [붙

임11]과 통일

붙임 11 승객의 비상시 행동 요령 소화기 사용법 변경

붙임 14 문서관리대장 관리 문서 추가 및 관리 번호 수정
붙임 17 [여객선 정기 점검표] 삭제

붙임18
안전관리조직도 수석안전관리책임자 변경 및 연락처 변

경에 따른 개서

전장

기타 상위법령과 표준운항관리규정 상의 용어 일치 등 조

문 정리 조문 내용 간결화를 위한 단어 축약 및 문장 어미 

생략등 개서

전장
선명 : 썬라이즈호 -> 썬라이즈 통일

사명 : 대저해운 -> ㈜대저해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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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04.15

제7장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 ①항 평균속도 수정 

34노트 -> 33노트

제7장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 ①항 항해구역 수정

연해 -> 국내연해

제7장
제18조(항해업무) ⑤항의 1 항해속력 38노트 -> 33노트,

운항시각 1시간 30분 -> 1시간45분 으로 수정

제7장
제18조(항해업무) ⑤항의 8 정기적으로 교행하는 다른선

박현황 씨스타 11호 삭제 -> 독도드림 추가
붙임 1 항로도 씨스타 11호 삭제 -> 독도드림 추가
붙임 3 인명구조장비도와 비상상황시 대피장소 분리
붙임 8 비상부서배치표상 비상신호 수정
붙임 10 승객의 비상시 행동 요령상 비상신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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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여객선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항업무의 책임 및 업무수행 기준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항관리자”란 「해운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

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

단”이라 한다)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여객선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업무를 수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해사안전감독관”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라 해사안전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

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란 「해운법」 제21조의5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수립·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사업자가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4.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

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

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 해원을 말한다.

  6. “부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선장 및 직원이 아닌 선

원을 말한다.

  7. “육상작업원”이란 육상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정리, 유도 등의 작

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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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선내작업원”이란 선박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정리, 유도 등의 작

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항해계획”이란 기점·종점, 기항지, 항행경로, 항해속력, 운항횟수, 

출항시간, 계절 운항시간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운항기준도”란 항로(기종점, 기항지, 침로, 변침점, 항해장애물 

등), 표준운항시각, 항해속력,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

는 구간, 기타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선박

의 항로도를 말한다.

  11.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서 정한 

위험물 및 승객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건과 총포, 도검류 등을 말한

다.

  12. “항로도”란 항로의 출발지ㆍ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

를 표시한 해도 등을 말한다.

  13. “운항관리센터”란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를 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설치한 지역사무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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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제3조(안전관리 목표) 회사는 관리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안전운항

  2. 환경보호

  3.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

  4. 고객만족

제4조(안전관리 방침) 회사는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

을 포함한 안전관리방침을 수립·시행한다.

  1.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규 준수

  2. 안전 및 환경보호 관련 비상대응훈련의 생활화

  3. 부적합사항 발생 시 적절한 시정조치 실시

  4. 법령에서 규정한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

  5.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제5조(안전관리 방침 등의 이행․유지 및 확인) ① 회사는 인명과 선박의 안

전 및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 및 선원이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을 이행․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내부심사 등을 통하여 목표와 방침에 대한 이행․유
지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제6조(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의무) 모든 임직원 및 선원은 회사의 운항

관리규정이 항상 양질의 수준으로 운영·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

  1. 운항관리규정의 숙지 및 준수

  2. 여객선 안전의 우선적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운항 지양

  3.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자격·경력을 갖춘 선원(예비원 포함)의 채용

  4. 과승 예방을 위한 승선인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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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원의 적절한 교육·훈련 실시

  6. 위험물 적재·운송방법 숙지 및 관계 법령 준수

  7.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8. 기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계 법령의 준수



제3장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

제7조(최고경영자의 책임) 최고경영자는 회사가 소유·관리하는 선박의 안

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해상 직원의 책임, 권한,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수행을 위한 물적·인적자

원(안전운항을 위한 최신정보 포함)을 제공한다.

제8조(안전관리조직) ① 회사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조직을 두며,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의 관할구역과 안전관리의 책임 범

위를 정한다.

  ② 주된 사업소와 영업소 현황 및 안전관리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사(주된 사업소)

   가. 기본사항

상  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대저해운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항구동)
054-240-9910
(054-728-9388)

   나. 관할구역

- 항로 : 울릉(저동) - 독도

   다.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 본사는 울릉-독도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고 안전운항확보

- 본사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 울릉영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지도·감독 및 안전운항을 위한 인

적·물적 자원의 제공

- 육상직원 및 해상직원 채용 및 교육에 관한 업무

- 선원의 배승 및 휴가에 관한 업무

- 선박의 정비계획 수리 집행 및 선박검사 수검준비에 관한 업무

- 관계기관 등의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결과보고에 관

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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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 및 기관장이 보고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2. 울릉(영업소)

   가. 기본사항

상  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대저해운
울릉영업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4
054-240-8102
(054-791-1899)

   나. 관할구역

- 항로 : 울릉(저동) - 독도

   다.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 승선권의 판매와 개찰 및 여객의 승선과 하선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저동항 접안 중 안전관리 및 터미널 내 승강대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독도 이․접안(독도 선회 포함) 및 승객 승․하선 등 독도 접안 중 

안전관리

③ 안전관리조직도는 [붙임18]과 같으며,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선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및 해당 부서장 간에 긴밀하게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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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임무 등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①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의5에 따른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 중 1인은 수석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하며, 최고

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및 화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여객선 운항과 관련한 안전업무를 총

괄적으로 수행한다.

④ 회사는 안전관리책임자의 해임 및 퇴직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자격이 있는 자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하고, 향후 선임

및 채용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지방해양수산청과 운항관리센터에 알려야 하

며 빠른 시일 내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회사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변경 시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

청과 운항관리센터에 문서로 통보하고, 해운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변

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①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운항관리규정 운영의 총괄 책임자로서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여객선의 운항 및 기타 수송의 안전 확보에 대한 업무 

총괄

  2. 운항관리규정 수립 및 지속적인 개선·시행

  3. 선박의 운항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수송의 안전 확보

  4.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관리규정 및 기타 비

상대응체제 이행 유지

  5.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과 관련하여 육상직원 및 육상작업원 지휘, 선원

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실시



4-2

  6. 위험물 취급과 관련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하도록 선원 지도·감독

  7. 여객선의 정비계획에 따른 이행상태 확인 관련 증서의 관리 및 유지

에 대해 감독

  8. 선장 및 기관장이 보고한 시설 결함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9. 여객의 승·하선시설 및 부잔교(육상시설 포함) 등에 대해 정기적 점

검 실시, 필요한 경우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 시행

  10. 여객선 접·이안 및 여객 승·하선 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위한 계

획 수립·시행

  11.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및 기타 관계기관의 직원이 선박 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및 최고경영자에게 문서로 보고

  12. 관계법령 개정, 사내조직 또는 선박의 변경, 항로의 신설 또는 폐지 

등 당해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선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

항관리규정을 변경·신청

  13. 운항관리규정 관련 문서 관리

  14. 여객선 안전 관리를 위해 수시로 여객선에 승선하여 본선 실태를 점  

 검 해야 한다. 

  15.여객선사 내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활동 이행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이 운항하

고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포항본사에 근무해야 한다. 여객선이 운항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사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여객선과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회사는 안전관리책임자가 10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업무대행을 지

정하고 그 사실을 지방해양수산청과 운항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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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육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총괄해야 하므로 

선원으로 승선할 수 없으며, 선원 또는 예비선원이 안전관리책임자를 겸

임할 수 없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10일에 1회 이상 울릉 영업소에 방문하여 안전관

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 ① 여객담당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

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객의 승·하선에 관한 업무 총괄

  2. 터미널 승선권 발급 및 승선절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책임자와의 업무

협의 및 안전조치

  3. 여객 승·하선시설 등에 대한 관리 업무 총괄

  4.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 보관·관리

  5. 여객대피시설 등 여객선 내 여객시설에 대한 관리

  ② 해무담당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원의 채용·배승·휴가에 관한 사항

  2. 선원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3. 신규채용 선원 직무교육 및 여객안전관리선원에 대한 교육·관리

  4. 제반증서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③ 공무담당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의 수리, 선용품 및 기부속 공급

  2. 안전설비 보급 및 관리

  3. 선박의 정비계획과 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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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운항, 여객과 화물보

호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을 시행하고 

「선원법」 등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선장은 필요한 경우 선장복무방침을 수립하여 선원이 준수하도록 해

야 한다.

  ③ 선장은 인명, 여객선 및 환경보호를 위한 대응조치에 최우선적인 결

정권한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회사에 물적·인적 지원 요청 권한을 갖

는다.

  ④ 선장은 선박의 통상업무 중 여객관리는 항해사 또는 여객안전관리선

원²⁾ 화물관리는 항해사, 정비관리는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선장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의 구비 등의 의무)제5항에 따라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

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본선 선원이 사용법

을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① 선장은 「선원법」에서 정하는 적성심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서

는 아니 된다.

2)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5에 따른 여객선 상급교육 과정을 이수한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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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인력의 배치와 운용

제15조(채용·승진·배승 관리) ① 회사는 해당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

인하여 선원의 채용·승진 및 배승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특히 선장·기

관장의 채용·승진 시에는 승무경력, 면담 등을 통하여 지휘능력을 검증

해야 한다.

  ② 회사는 선원 채용·승진에 있어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한다.

  ③ 회사 및 선장은 선원과 선박 관련증서 및 선원 교육훈련증서를 관리 

해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 선원의 승선, 항해시간별 적

정 인원배치 및 승선선원의 자격유지를 검증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

는 시정해야 한다.

제16조(인수인계) ① 선장 및 기관장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외의 선

원은 구두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다.

  ② 선장의 인수인계서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선장 이외 선원

의 인수인계서는 선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선장 및 기관장의 예기치 않

은 일방적인 퇴사 등으로 인수인계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차하위자가 

대행한다.

  ③ 선장 및 기관장의 인수인계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일상 업무 및 비상상황에 있어서 선원의 임무와 책임

  2. 선원의 임무와 책임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외부·내부요인

  3. 선원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하였던 사고경력 및 대처요령

  4. 선원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한 문서 관리

  ④ 필요시 선원은 후임자의 여객선 적응 및 관련 교육을 위해 동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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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장 또는 기관장의 업무대행을 위해 예비 선장 또는 예비 기관장으로 

교체 시에는 다음 주요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안

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 항해 기관 구명 소방 및 통신설비 작동 실태 및 결함 등 참고사항

  2. 연료유 및 윤활유 잔량, 수급계획 또는 수급일정 등

  3. 여객실 및 여객 편의시설 관리 상태 또는 정비 계획

  4. 관계기관 수발신 공문철 및 주요 선박 증서

  5. 기타 주요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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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여객선 운용계획의 수립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 ① 여객선 썬라이즈의 제원 및 운항

구역은 다음과 같다.

선종 진수일자 총톤수 기관출력

초쾌속여객선 2011.10.11 388톤 1,440kW×4

선박치수(m) 최대/평균속력 항로 항해구역

42.16×11.30×3.80
최대 38노트
평균 33노트

울릉-독도 국내연해

  ② 여객선 썬라이즈의 승선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최대승선인원 : 450명(여객 442명, 선원 8명)

  2. 승무정원 : 증서 상 정원 4명

제18조(항해업무)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예정항로 기상, 

본선의 감항성 등을 종합하여 최적항로를 선정한다.

  ② 선장 및 기관장 또는 선장 및 기관장이 지정한 자는 운항 중에 매 

시간당 1회 이상 및 일일 운항 종료 시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에 기록·유지해야 한다.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

에는 즉시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항해일

지 및 기관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비상 탈출경로 등 특수설비

  2. 화재예방

  3. 수밀문, 선수문 등 수밀설비 이상 유무

  4. 여객 안전 확보 상태

  5. 기관 작동상태 등

  ③ 선장 및 항해사는 시계제한, 악천후, 좁은 수로 통항 시에는 관련 규정

을 준수하여 항해에 철저히 임해야 하며, 안전운항을 위해 감속운항을 

해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입항·출항시 및 항계 내에서 운항할 경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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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법률」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관리청 고시에서 정한 속력 

준수)

  2. 시계 불량 시 좁은 수로, 사고다발 해역을 통과할 경우

  3. 운항 중 돌풍 등 해상기상이 악화되어 감속운항이 필요한 경우

  ④ 선장은 승무정원에 따라 항해 중 적절한 선교당직 및 기관당직 인원을 

배정한 항해 당직표를 작성하고 이를 선내 게시해야 한다.

  ⑤ 항해안전 확보에 필요한 운항기준을 표시한 항로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항항로는 다음과 같다.

  

항로
출발지
(기점)

종착지
(종점)

항해속력 항해거리 운항시각

울릉(저동)-독도 울릉(저동) 독도 33노트 48마일 1시간 45분

독도-울릉(저동) 독도 울릉(저동) 33노트 48마일 1시간 45분

  2. 기점·종점의 위치와 그 상호간의 거리

기점(위치) 종점(위치) 거리 비고

울릉 저동항
(37-29.8N/130-54.6E)

독도
(37-14.3N/131-52.0E)

48마일

  3. 항로상의 위험구역

   가. 암초 및 저수심

       37-14.4N, 131-52.0E 동도-서도사이 : 1.5M

       37-14.3N, 131-52.0E 동도 방파제부근 : 2.3M

   나. 독도 선회 시 0.1마일 이내

   다. 사격 및 훈련구역 : 항로상 없음

   라. 어선조업ㆍ어장 및 교통 밀집 구간 : 저동항 입·출항 시

   마. 통항분리수역, 특정해역 : 없음

   바. 기타 항해에 장애가 있는 지점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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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선장이 위치보고를 해야 하는 지점

  가. 울릉 출항 시

연번 보고지점 보고처
VHF 
ch

MILE 내용 경위도

1
출항보고
(울릉 출항 후 10분 이내)

운항관리센터 71 1
출항시각/여객
인원/승무원수

-

2 I지점 통과 I 71 21 통과보고
N37-22-50
E131-20-00

3
입항보고
(독도 입항 10분 전 또는 
입항완료 직후)

71 26
입항(예정)
시각

-

  나. 독도 출항 시

연번 보고지점 보고처
VHF 
ch

MILE 내용 경위도

1
출항보고
(독도 출항 후 10분 이내)

운항관리센터 71 1
출항시각/승하
선 인원/승무원
수

-

2 I 지점 통과 I 71 25 통과보고
N37-22-50
E131-20-00

3
입항보고(울릉 입항 10분 
전 또는 입항완료 직후)

71 22
입항(예정)
시각

-

  5. 「선원법」 제9조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구간

구       간 위도, 경도

가. 항구를 출입할 때

1. 37-29.8N, 130-54.8E
37-29.9N, 130-54.8E

2. 37-14.4N, 131-51.9E
  37-14.3N, 131-52.0E

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다. 선박의 충돌·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라.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

 1) 안개, 강설(降雪) 또는 폭풍우 등으로 시계(視界)가 현저히 제

한되어 선박의 충돌 또는 좌초의 우려가 있는 때

 2) 조류(潮流),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선박의    

침로(針路) 유지가 어려운 때

 3) 선박이 항해 중 어선군(漁船群)을 만나거나 운항중인 항로의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는 때

 4)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설비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선

박 운항이 곤란하게 된 때

  6.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안전운항을 위하여 감속운항을 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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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7. 태풍 내습 시 또는 기상악화 시 선박의 피항지

   가. 태풍 내습 시 :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안전한 장소를 피항지

로 선정

   나. 기상악화 시 :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안전한 장소를 피항지

로 선정

  8. 정기적으로 교행(交行)하는 다른 선박현황

선 명 항 로
선 속
(knots)

정 원

본선과의 예상되는
 교행 정보 비 고

교행시간 교행위치

독도드림 울릉(사동)-독도 32 450
09:30 경

16:30 경

37-17.3N
131-35.5E

37-14.0N
131-51.8E

선사별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선장은 본선과 정기적으로 교행하는 다른 선박의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안전운항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항로도에 관한 사항

   가. 운항항로에 대한 항로 등이 표시된 해도를 보유해야 한다.(「선박설

비기준」 제93조에 따라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나. 해도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다. 해도를 최신본으로 유지해야 한다.

  ⑥ 출항이나 운항을 정지해야 하는 해상 등의 조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제원, 운항구역, 기상조건, 복원성 등을 

감안하여 출항 및 운항을 정지해야 함

  2. 기상조건에 따른 출항 통제 기준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

33조와 관련한 별표 10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선

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항로의 해상

상태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출항을 정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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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속 파  고 가 시 거 리

평균풍속 13㎧ 이상 최대파고 3.1m 이상 1㎞ 이내

※ 상기운항 정지기준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10 "선박출항통
제의 기준 및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함.

  가. 울릉 출항 시에는 기상청 울릉부이 및 독도부이를 기준으로 한다.

  나. 다만, 부이 고장 시에는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선장은 돌풍 등으로 실제 당해 항로의 기상상태가 여객선 안전운항

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거나 회

항, 피항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운항관리센터로 즉시 보고해야 함

  4. 여객선이 운항 중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악화된 경우(시정 1㎞ 이

내)에는 안전한 곳에 임시정박해야 하며, 임시정박이 불가능 할 경우에

는 경계원 배치, 감속(안전속력 유지), 항해등 점등, 무중신호 취명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운항해야 함

  5. 운항관리자가 안전운항에 저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운항중지를 요

구한 때에는 운항을 중지해야 함

  6. 선박검사 증서상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 따라야 함

제18조의2(야간항해) ① 사업자는 야간운항(일몰 30분후부터 일출 30분전

까지를 말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조건을 준수

하고, 야간운항장비, 항로 여건 및 기항지의 조명시설 등을 고려하여 여

객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② 회사 및 선장은 운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어장, 교각 등 항로상 장애물 식별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2. 기항지 접안시설과 선박에 설치된 야간조명설비의 상태

  ③ 선장 및 항해사는 야간운항 동안 선교 내 2인 이상의 항해당직체제

를 유지하고, 육안 및 레이더 등을 통해 타선박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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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야 한다.

제19조(입항·출항 시 업무) ① 선장은 출항 전 승선해야 하는 선원의 승선 

여부를 확인한다.

  ② 선장은 출항 전 승선정원의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③ 선장은 출항 시 임시승선자를 포함한 본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수를 

최종 확인하여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한다.

  ④ 선장은 「선원법」 제7조에 따라 출항 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한다.

  1.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3. 항로 및 항해계획의 적정성

  4.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기상 및 해상 정보

  5. 비상배치표 및 비상시에 조치해야 할 해원의 임무 숙지상태

  6.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그 보고서를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⑥ 선장은 합동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안전

관리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해야 하며, 조치를 요청받은 안전관

리책임자(선박소유자 포함)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선장은 입항 전 계류시설에 선박을 접안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안전관리책임자나 영업소 또는 대리점이나 운항관리자 등에 확인해야 

한다.

  ⑧ 선장 및 기관장은 입항 전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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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타장치

  2. 항해장비

  3. 기관기기 운전 상태

  4. 현문 등 이상 유무

  5. 갑판기기

제20조(통신업무) ① 선장은 운항관리센터와 교신상태를 유지하고, 출·입항 

시 및 운항관리규정에 표시된 위치보고장소 통과 시 운항관리센터에 출·

입항 사실 및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② 선장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별표2]에 따른 보고사항을 운항관리

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③ 선장은 「선원법」 제14조에 따라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선장은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용가능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여객업무) ① 회사는 매표담당자로 하여금 승선권 발행 시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권을 발행하지 않

도록 해야 하며, 출항 10분 전까지 발권을 마감해야 한다. 다만, 섬 지역

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마감 시한 이후에 발권하는 경우 출항 전 점검

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승선 인원을 관리해야 한다.

  ② 여객의 승선 시에는 담당직원을 승강대 입구에 배치하여 여객 신분증 

및 승선권을 확인 후 승선하도록 한다.

  ③ 여객의 승·하선은 승강대를 통하여야 하며, 선장 또는 안전관리책임자

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승강대를 점검하고 여객이 승·하선하도

록 해야 한다.

  ④ 여객의 승·하선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안전조치 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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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여객의 승·하선 시에는 본선 선원 및 선사 육상직원 입회하에 안전하

고 질서있게 승·하선하도록 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⑥ 선장은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으며, 승선인원은 선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하여 선장에게 보고한다.

  ⑦ 선장은 본선 선원 중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지정하여 여객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승·하선하도록 해야 하며,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여객선이 운항중일 때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선원이 여객 및 선

내 특이사항의 발생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해

야 하며, 기상악화 등 운항 상황이 악화될 때에는 수시로 순찰을 하도록 

한다. 

  ⑨ 「해운법」 제21조의2 제5항에 따라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개월간 보관(전산매표시스템 등을 이용한 전자적 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승선권 관리책임자는 수시로 보관장소 및 관리 상태를 확인·점검

해야 한다.

  ⑩ 선내에서 승선권 발매 시 승선권의 해당란에 승선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출항 즉시 사무실로 전송하거나 전산발권을 하여야 하며, 출항

시간별로 분리하여 수밀이 되는 용기에 보관 후 입항 즉시 사무실로 발

송한다. 다만 전자적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승선권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⑪ 선원은 화재, 충돌, 퇴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선장의 지휘에 

따라 여객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비상탈출구 위치 및 대피 방법에 대한 안내방송 이행

  2. 담당구역의 여객 대피 안내

  ⑫ 선장은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치 및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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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제한구역」, 「출입금지」, 「통제

구역」, 「통행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촉

수엄금」 또는 「손대지 맙시다」 등의 표지판 설치

  3. 계단입구나 출입문 높이가 낮은 객실 등에는「머리조심」표지판 부착

  4. 선내 편의시설(자판기, 정수기 등)의 고정상태 확인

  5. 항해 중 선원으로 하여금 여객구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수시로 순찰시켜야 하며, 법령 및 운송계약에서 정한 여객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선장의 지시를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6.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등 특별보호여객의 현황 및 탑승 

   위치 파악

제22조(여객 준수사항의 전달) ① 선장은 출항 후 빠른 시간 내에 모니터 

및 선내 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선원의 직접 시범 등을 통하여 여객에

게 다음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기상상태

2. 출항 전 점검결과 내용

3. 구명조끼 등 사용법

4. 항행시간 및 입·출항 시 예정시간

5. 그 밖에 질서유지 등 여객안전에 관한 사항 

  ② 여객이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금지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금지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대한 접촉금지

  3. 선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음주·가무 등의 금지

  4. 선내에서 흡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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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6.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금지

  7. 선박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8.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방

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금지

③ 선장은 여객실, 통로 등 여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

해야 한다.

1. 구명조끼 착용법

2. 비상대피도면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와 비상탈출요령

3. 구명조끼 및 소방설비 보관장소

4. 각 여객실의 정원

5.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제23조(화물관리) 해당사항 없음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① 사업자 또는 선장은 「선박안전

법」 제28조에 따라 여객선의 복원성을 유지해야 하며, 회사는 정부대행

검사기관이 승인한 복원성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선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복원성 자료를 유지․관리하여 본선에 비치해

야 하며 사업자는 그 사본 각 1부를 운항관리센터(운항관리자)에게 제출

해야 한다.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위험물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위험물 선박운

송 및 저장규칙(해양수산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고시)에 

따라 승인받은 위험물을 적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선장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해당 위험물(휴대품 

포함)을 안전하게 보관

  2. 위험물 기타 여객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적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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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객이 휴대한 위험물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 ‘선장의 허가

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에 한하여 적재가 가능하며 선장 또는 선

장이 지정한 사람이 수거하고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

다. 

  4. 적재관리 책임자는 선장이 지정하며, 선장은 선내 적재장소를 지정하

여 보관

   - 장소 : 좌현 선미 창고          - 담당자 : 1등항해사

제26조(정박 및 계류) 선박의 정박(계류) 시 선장은 아래 사항을 최종 확인 

후 필요시 정박당직자를 배치한다.

  1. 접안 장소와 수심, 선박의 흘수, 고조와 저조의 시각과 수위

  2. 계선 결속상태, 닻의 배치와 닻줄의 길이

  3. 주기관의 상태 및 비상 시 사용 가능성

  4. 선상에서 수행되는 작업, 선적되거나 남아있는 수화물의 상태

  5. 선저폐수의 양

  6. 표시되어 있는 신호 혹은 등화

  7. 선박에 남아 있는 선원의 수와 재선 중인 그 밖의 자의 현황

  8. 특별히 요구되는 항만규칙

  9. 선장의 당직지침과 특별 지시사항

  10. 비상상황 발생 시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항만당국을 포함한 선박과 

육상의 이용 가능한 통신방법, 상륙자 비상소집 방법

  11. 기상상태

  12.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해 중요한 기타 사항

3)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또한 위험물운송적합증서 목록에 있어야 운송가능

제27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① 선내 작업의 안전성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 

선장의 허가를 받고 작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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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구역 작업

  2. 고소 작업

  3. 여객승선구역 작업

  4. 선박의 수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5. 기타 선장이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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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비상상황 대응

제28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선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를 처리

해야 한다.

  1. 인명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

  2. 사고 시 사고처리 업무는 모든 업무에 최우선하여 시행할 것

  3. 사태가 낙관적이어도 항상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조치를 강구할 것

  4. 선장의 대응조치 및 지시사항을 따를 것

  5. 선장 및 선원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지 말 것

  6. 육상근무자는 육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제28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선장은 운항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중앙해양안전심

판원에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비상대응) ① 선장은 다음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선원들의 임무, 소

지품, 배치위치를 포함한 선내 비상부서 배치표[붙임9]를 작성하여 조타실 

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반복 훈련으로 선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숙지하도록 하며, 제반사항을 지휘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1. 화재

  2. 충돌, 좌초, 전복

  3. 조타기 고장

  4. 기관 고장(추진력 상실 포함)

  5. 인명관련 비상 사고(퇴선, 익수자 발생, 밀폐구역 등 인명사고)

  6. 해양오염 등

  ② 안전관리책임자와 선장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한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그 위치를 나타낸 도면[붙임3] 또는 그림, 비상 신

호, 구명기구의 비치장소, 여객행동요령 등을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8-2

곳에 게시해야 하며, 정전 시에도 선내에서 대피 장소까지 탈출로를 쉽

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를 표시해야 한다.

  ③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즉시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동원하여 인접한 VTS 및 구조기관에 구조요청을 한 후 비

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호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④ 선장은 화재 발생 시 화재 규모, 선박 위치, 소화지원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긴급대피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구조기관의 지시 등이 있

는 경우에는 그를 우선한다.

  ⑤ 선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경고방송, 기적 또는 사이렌을 이용하여 대피

지시를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장소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붙임12의 비상시 신호체계 및 승객의 행동요령 참고)

  

퇴선 시 대피장소 담당

1번 탈출구 2번 탈출구 3번 탈출구 4번 탈출구

항해사B 또는 
갑판부원

항해사A 기관사A 기관장

  ⑥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사고확대 방지 및 여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함과 동시에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즉시 구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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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 연락기관】

포항지방

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54) 245-1521

해사안전감독관

054-245-1670~1 

⇦
⇨

동해해양경찰서

상황실 033)741-2342

교통계 033)741-2549

해양긴급신고 11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포항운항관리센터

 054-256-9784~7

도동 054-791-9967

저동 054-791-9934

사동 054-791-7866  

( SSB 2123.4 )

(VHF ch. 71/69)

⇨
⇦

(주)대저해운

054-247-9001

        ⇧⇩     ↖↘                 ⇧⇩                ↗↙       ⇧⇩

인 근 선 박

( VHF, SSB )

⇦
⇨

썬라이즈

선장 010-3146-8114

(VHF ch. 71/69)

⇦
⇨

해양경비․해군함정

인근 VTS 

( VHF, SSB )

【비상조직도 및 임무】

비상대책위원장

최고경영자
(비상대응 최종 결정권자)

비상대책책임자

수석안전관리책임자

사태수습 및 원인조사
선박의 제반 기술적․인적지원

진행사항 보고

사고선박 구조반 조사반 구호반

선  장 관리팀 해사팀  영업팀

비상사고의 상황식별 및 
비상대응 조치

사고보고/후속보고/최종보고

(현장)
구조활동 지원

사고현장보존
사고내용 및 
원인조사

 선박구조대책
 인명피해보상 
 및 보험업무

  2.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호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3. 해양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비하여 인근병원 응급실 등 의료

기관과 비상연락방법을 확보

   가. 울릉의료원(전화번호 054-790-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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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포항의료원(전화번호 054-247-0551)

   다. 세명기독병원(전화번호 054-275-0005)

  4. 선장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 시 사고처리에 대한 증거확보 

및 현장 보존

  5. 선장은 사고의 내용 및 진행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수시 보고하

며 입항 후 필요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운항관리센터, 해

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한 자료제출, 사고원인 조사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

제30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① 회사는 해양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해결

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29조제5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구호반 등과 비상대책책임자, 

비상대책위원장을 계통으로 하여 피해보상반을 운영하고, 여객·선원공

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 등과 관련한 피해보상 조치를 한다.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① 여객선의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를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교육(선원 및 육상근무자 포함) 등을 실시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 대한 안전운항, 해양사고방지 교육의 실시 

방법, 실시 시기, 실시 장소, 강사 확보 방법이 포함된 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

  2.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게 분기 1회 이상 교육 실시

  3. 선장은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계획을 토대로 선원 교육계획 수

립·시행

  4. 선장은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선원 및 기타 승선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②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해야 할 선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부서배치표를 

게시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비상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훈련실시에 관한 내용은 항해일지에 기록해야 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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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한다.

  ③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사고 및 여객선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점검에 적극 참여한다.

  ④ 선박 비상대응훈련 시행주기 및 시나리오는 [붙임10]과 같다.

  ⑤ 선원 법정교육은 [붙임5]와 같이 실시한다.

⑥ 회사 임원 또는 대표이사는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안전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종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한 임직원이 변경된 경우 후임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

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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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①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은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다만,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출항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

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에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해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항 전 점검 실시 결과 결함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

정조치 후 출항해야 하며, 감항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결함사항으로 즉

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두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여객선 정기점검은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

객선 정기점검표에 따라 실시하며,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례·특별점검·노후여객선 특별점검은 별지 제3호부

터 제5호 서식에 의거 담당 운항관리자가 시행하는 점검에 안전관리책

임자, 선장 및 기관장이 입회하여 수검해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센터와 관계기관 및 검사기관 등에서 실

시하는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기한 내에 적절한 시

정조치 후, 그 결과를 운항관리센터에 증빙자료(서류 또는 사진 등)를 첨

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⑤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은 [붙임12]와 같다.

제33조(육상설비 점검)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 접안시설, 승객 탑승시설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미비사항 발견 시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34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 ① 선체 및 갑판은 입거 시 보수정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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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관실 및 기기류는 점검표)에 의거 점검 및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③ 갑판 보기류는 접·이안 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입항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 시 정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④ 계선설비의 작동부에 대해 윤활유(그리스) 주입 등의 정비작업 및 고

착부에 대한 낙청·도장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⑤ 모든 창고는 정리정돈하고 거주구역 및 여객구역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⑥ 항해장비 및 통신설비에 대한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⑦ 항해등, 기적의 작동 상태 및 종 등의 비치상태를 매일 확인해야 한

다.

  ⑧ 구명, 소방설비의 비치상태 및 성능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사용 가

능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⑨ 중요기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자체정비 완료한 경우 고장개소, 긴급조

치 내용 등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차기 정비계획 수립

에 반영해야 한다.

   장비 및 시설 등의 점검 후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서비스 개선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정비해야 한다.

제35조(유류 관리) ① 기관장은 유류 수급 전 유류 잔량 확인, 유류 수급 

설비 및 비상설비 점검, 비상연락수단 확보, 해양오염방지자재 배치, 당

직인원 배치 등을 통해 유류 수급을 위한 준비를 한다.

  ② 기관장은 유류 수급 중 주기적으로 유류 잔량을 확인해야 하며, 비상

설비 및 비상연락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유류 수급 후 유류 잔량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기관일지 

및 기름기록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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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관장은 유류 수급 시 해상에 오염물질이 누설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오염물질을 확인할 경우 즉시 유조차량과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

에게 이를 알리고, 전 선원은 해양오염에 대한 비상대처활동을 수행한

다.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양경찰서에 신

고해야 한다.

  ⑤ 기관장은 오염방지자재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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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자료관리

제36조(문서관리) ① 선장은 선내 문서관리의 총괄책임자로서 아래의 업무

를 수행한다.

  1. 운항관리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관리

  2. 수발문서의 최종 승인자로서 문서내용의 검증

  3. 안전관리문서 및 외부문서 등 문서의 총괄관리

  4. 선내문서 및 기록의 통제

  5. 승선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자료 등에 대한 외부유출 방지 

및 관리 철저

  ② 선내 부서별 문서관리담당자는 1등항해사, 1등기관사로 정하며 부서 

내 문서·기록의 수발신 및 작성․검토, 보관 및 폐기, 기록 관리의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③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문서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손실을 예방하

기 위하여 적절한 환경 하에서 쉽게 검색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서를 

보관·유지해야 한다.

제37조(문서생산 등) ① 문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은 아래의 원칙으로 수

행한다.

  1. 작성 : 업무 성격에 따른 실무담당자/책임자

  2. 검토 : 부서장(부재시 최상위직급자)

  3. 승인 : 선장

  ② 선장은 문서 내용에 따라 회람, 교육 또는 훈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문서는 선원에게 공람 조치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③ 선내 문서는 항상 최신본을 유지해야 하고, 회람용 문서는 전 선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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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문서관리대장) 여객선에는 [붙임14] 문서관리대장 서식에 따라 서류 

및 증서 등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39조(문서의 폐기) ① 선장은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무효화된 문서 및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거나,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폐기하고 회사대표자에

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실효된 문서를 법적/지식보존의 목적으로 보관하고자 할 경우, 안전

관리책임자 및 선장은 “참고용”으로 표시하여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0조(전자해도 및 수로 서지 관리) - ① 선장 또는 항해사는 항행통보를 

수령한 후 해당 항로 전자해도 및 수로 서지에 대한 소개정을 실시하고, 

발행 연도말 기준으로 1년간 보관한다.

  ② 선장 또는 항해사는 본선에서 보유 중인 수로 서지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항행 통보 수급 목록 및 소개정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제41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

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를 작성·관리해

야 한다.

  1. 선박의 명세

  2. 선박의 도입 및 매매

  3.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4.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5. 해양사고 이력(「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6. 선박 개조 이력(「선박안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구조변경허가 대

상을 말한다.)

  ② 선장은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와 관련 근거서류를 비치·관리해야 하

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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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 (여객선 안전정보공개) ① 사업자는 「해운법」 제11조의3제2항

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안전정보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1. 여객선의 선명, 선종, 선령, 총톤수, 여객정원, 화물의 적재한도 및 운

항속력 

  2.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3. 해양사고 이력(「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공표되는 해양사고

를 말한다)

  4.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다만, 여객운송사업자의 내부

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

여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5. 「해운법」 제19조제1항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

분 내용

  ② 사업자는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3서식의 여객선 안전정보

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

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

로 공개하고, 반기(半期)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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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

제42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규정에서 정

한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 등에 대한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정기적인 이행 상태 확인 전에 안전관리부

서에 대한 내부심사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 검토 및 평가결과를 최고경

영자 및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년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평가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제43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최고경영자에

게 보고해야 한다.

  1. 관계 법령·규정에서 요구하는 절차·조건의 누락

  2. 사고(선체, 기관 및 화물사고, 인명손상), 기기 및 장비의 부적절한 사

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해 또는 운항 상 손실을 유발하는 

경우

  3. 지방해양수산청, 운항관리센터, 선박검사기관 및 기타 외부기관 점검 

지적사항

  ② 부적합사항은 시정조치 절차[붙임16]에 따라 기한 내 시정조치 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관계기관 및 최고경영자

에게 보고 후 시정조치를 종결한다.

제44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선박과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 소

속 직원과 여객이 이를 열람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운항기준도를 

선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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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등

에 따라 운항관리규정 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에게 제출, 심사를 필한 후 사용해야 한다.

제45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 이외의 기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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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1 ] 비상상황시 대피장소 안전카드(4개소)

썬라이즈호 안전카드 M/V SUNRISE SAFETY CARD

모든 여객은 이 카드를 주의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카드는 당신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외부 갑판으로의 출입은 금지합니다.

All passengers should read this card carefully.

It provides important information for your safety and comfort.

Access is not allowed to the outside deck.

썬라이즈호 안전계획 M/V SUNRISE SAFETY PLAN

아래의 도면은 이 선박의 배치도입니다.

당신의 비상탈출구는 1번 탈출구이며 탈출로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The diagram below shows the layout of this vessel.

Your emergency Evacuation Station #1 and route is clearly marked.

선미(REAR OF SHIP)               2층 (UPPER DECK)              선수(FRONT OF SHIP)

선미(REAR OF SHIP)               1층 (MAIN DECK)               선수(FRONT OF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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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라이즈호 안전카드 M/V SUNRISE SAFETY CARD

모든 여객은 이 카드를 주의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카드는 당신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외부 갑판으로의 출입은 금지합니다.

All passengers should read this card carefully.

It provides important information for your safety and comfort.

Access is not allowed to the outside deck.

썬라이즈호 안전계획 M/V SUNRISE SAFETY PLAN

아래의 도면은 이 선박의 배치도입니다.

당신의 비상탈출구는 2번 탈출구이며 탈출로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The diagram below shows the layout of this vessel.

Your emergency Evacuation Station #2 and route is clearly marked.

선미(REAR OF SHIP)                2층 (UPPER DECK)              선수(FRONT OF SHIP)

선미(REAR OF SHIP)                1층 (MAIN DECK)               선수(FRONT OF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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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여객은 이 카드를 주의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카드는 당신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외부 갑판으로의 출입은 금지합니다.

All passengers should read this card carefully.

It provides important information for your safety and comfort.

Access is not allowed to the outside deck.

아래의 도면은 이 선박의 배치도입니다.

당신의 비상탈출구는 이며 탈출로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The diagram below shows the layout of this vessel.

Your emergency  and route is clearly marked.

선미(REAR OF SHIP)                2층 (UPPER DECK)              선수(FRONT OF SHIP)

선미(REAR OF SHIP)                1층 (MAIN DECK)               선수(FRONT OF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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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라이즈호 안전카드 M/V SUNRISE SAFETY CARD

모든 여객은 이 카드를 주의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카드는 당신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외부 갑판으로의 출입은 금지합니다.

All passengers should read this card carefully.

It provides important information for your safety and comfort.

Access is not allowed to the outside deck.

썬라이즈호 안전계획 M/V SUNRISE SAFETY PLAN

아래의 도면은 이 선박의 배치도입니다.

당신의 비상탈출구는 4번 탈출구이며 탈출로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The diagram below shows the layout of this vessel.

Your emergency Evacuation Station #4 and route is clearly marked.

선미(REAR OF SHIP)                2층 (UPPER DECK)              선수(FRONT OF SHIP)

선미(REAR OF SHIP)                1층 (MAIN DECK)               선수(FRONT OF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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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선원법정교육 목록

교 육 명
구분 및
교육기간

유효
기간

관  련  법  령

기초안전교육  4.5일/재교육 2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상급안전교육

구명정(재) / 3(0.5)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상급소화(재) / 3(1)일 5년

응급처치(재) / 3(0.5)일 5년

고속구조정 / 1일 5년

구명정+소화+응급(재) / 
5(2)일

5년

해양오염방지
관리인교육

정규 / 3일 5년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 제12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재⋅보충 / 2일 5년

레이더
시뮬레이션

교육

시뮬레이션 / 5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레이더 / 2일 없음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리더십 및 
관리기술직무

교육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여객선교육
기초(재) / 2(1)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상급(재) / 4(2)일 5년

여객선
직무교육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의료관리자
교육

자격취득교육 / 5일 없음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보수교육 / 2일 5년

GMDSS
직무인정교육
3/4급통신사

기사반 / 5일 없음  전파법 시행령부칙 제5조

전파전자 3급 통신사/5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전파전자 4급 통신사/3일 없음

면허갱신교육

3급 이상 / 3일 5년
 선박직원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4급 이하 / 2일 5년

통신 / 1일 5년

당직부원교육
항해당직부원/5일

자동화선박 운항당직/1월
없음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면허전환교육
3급 해기사/ 5일

4급 또는 5급 /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4조의2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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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 1항 [별표 10]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관련

분류 위험물 수량 및 질량

화약류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은 제외), 소형화기용 
공포탄

200개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 400개

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의 흑색화약 및 무연화약, 연화(완구용인 것) 1kg

도화선 3kg

고압가스

소화기, 약품류 2개

흡연용 가스라이터(액화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것) 10kg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의 설치 및 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휴대한 고압가스

- 압축질소(UN1066) 10.2리터

- 압축산소(UN1072) 6.2리터

- LPG(UN1011/1075) 1.5kg

- 인화성 냉매 10kg

- 비인화성 -비독성 냉매 40kg

부식성 물질
축전지 2개

소화액(부식성인 것) 약품류 3kg

독물류 시약으로 사용되는 독물로 용기등급이 2 또는 3인 것 3kg

인화성 
액체류

살충살균제류(액체로서 인화성 이고 독성인 것), 약품류 3kg

도료, 가솔린, 등유 20kg

흡연용 가스라이터(연료유가 주입된 것) 10kg

산화성 
물질류

고순도표백분, 보통표백분 3kg

가연성 
물질류

셀롤로이드 1kg

안전성냥, 약품류 3kg

캄파, 나프탈렌, 유성가공종이, 섬유 5kg

필름(니트로셀룰로오스베이스로서 젤라틴으로 피복된 것) 20kg

유해성 물질 드라이아이스 5kg

 ※ 비고
1. 위험물별 수량 및 질량/용량은 1인당 또는 차량 1대당 휴대·반입할 수 있는 최대량을 말

한다.
2. 고압가스 용기의 경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되고 검사를 받은 것으로 공급 밸브가 잠겨 있어야 하고, 밸브가 외부에 돌출한 
고압가스 용기는 밸브 보호 마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3.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 설치 및 수리용 가스류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질량(kg)의 경우 가스 내용물의 순질량 기준이며, 용량(리터)의 경우 수(水)용량 기준임
 - LPG, 산소, 질소 용기의 경우 각 1개 이하일 것
 - 인화성 냉매의 경우 질량 5kg 이하의 용기 최대 2개 이하일 것
 - 비인화성-비독성 냉매의 경우 질량 20kg 이하의 용기 최대 2개 이하일 것
 - 용접용 LPG 및 산소의 경우 연결배관(호스)이 분리되어 있을 것
 - 차량 한 대 또는 한 사람 당 휴대할 수 있는 용기는 총 6개 이하일 것. 다만, 250g 이하의 

냉매가스를 함유한 소형용기(gas cartridge)의 경우 합계 질량 1kg 이하로 추가하여 휴대 
가능

 - 인화성가스 용기와 산소 용기의 배출밸브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도록 적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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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ef Engineer :

(서
 명

)

FO
RM

 NO
. D

Z-091-F-02 / 0 / 2017. 09. 01 M
onthly M

aintenance Plan(PM
S)



M/V: SUNRISE

N
o.

M
A

IN
TEN

A
NCE ITEM

ITEM
 CO

DE N
o.

ENGINE PART

0
0
0
0
년

JA
N

   FEB  M
A

R A
PR  M

A
Y

  JU
N

  JU
L   A

U
G

  SEP  O
CT  N

O
V

  D
EC

3개월간

1                                M
E-500-01

2                                M
E-500-02

M
/E (3M

 or 500h)
3                               

M
E-500-03

4                                M
E-500-04

5                                G
E-500-01

6                                G
E-500-02

7                                G
E-500-03

8                                G
E-500-04

9                                G
E-500-05

G
/E (3M

 or 500h)
11                               G

E-500-07

○○○○○○○○○○○

○○○○○○○○○○○

○○○○○○○○○○○

○○○○○○○○○○○

121314

G
E-500-08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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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500-10

○○○

○○○

○○○

○○○

15
G

E-500-11
월

간
 4주

차

16171819

G
/E (3M

 or 1000h)

G
E-500-12

G
E-1000-01

G
E-1000-02

G
E-1000-03

○○○○

○○○○

10                                G
E-500-06

○○○○

○○○○
REM

A
RK

S: 계
 획

: ○
완

료
: ⓧ

First Engineer :
(서

 명
)

FO
RM

 NO
. D

Z-091-F-02 / 0 / 2017. 09. 01 Q
uarter M

aintenance Plan(PM
S)



M/V: SUBNRISE

N
o.

M
AINTEN

A
NCE ITEM

ITEM
 CO

DE N
o.

ENGINE PART

0000년
JA

N FEB M
AR A

PR M
A

Y JU
N JULY A

UG
 SEP O

CT NO
V

 DEC

3개월간

20212223242526272829

G
EA

R BO
X

 (3M
 or 1000h)

F.W
 PU

M
P

A
C400V

O
LT ELECTRIC

G
B-1000-01

G
B-1000-02

G
B-1000-03

G
B-1000-04

M
-3M

-01

M
-3M

-02

M
-3M

-03

M
-3M

-04

M
-3M

-05

M
-3M

-06

○○○○○○○○○○

○○○○○○○○○○

○○○○○○○○○○

○○○○○○○○○○

REM
A

RK
S: 계

 획
: ○

 완
료

: ⓧ
 First Engineer : (서

 명
) Chief Engineer : (서

 명
)

FO
RM

 NO
. D

Z-091-F-02 / 0 / 2017. 09. 01 Q
uarter M

aintenance Plan(PM
S)



N
o.

M
AINTEN

A
NCE ITEM

ITEM
 CO

DE N
o.

ENGINE PART

0000년
JA

N   FEB  M
AR  A

PR M
A

Y  JU
N   JUL  A

UG
  SEP  O

CT   NO
V

  DEC
1                               M

E-1000-01
2                               M

E-1000-02
M

/E (6M
 or 1000h)

3                               M
E-1000-03

4                               M
E-1000-04

5                               G
E-2000-01

6                               G
E-2000-02

7                               G
E-2000-03

8                               G
E-2000-04

○○○○○○○○

○○○○○○○○

6 개
월

간

M/V: SUNRISE

10111213141516171819

G
/E (6M

 or 2000h)

G
EA

R BO
X

 (6M
 or 1000h)

G
E-2000-05

G
E-2000-06

G
E-2000-07

G
E-2000-08

G
E-2000-09

G
B-1000-01

G
B-1000-02

G
B-1000-03

G
B-1000-04

G
B-1000-05

G
B-1000-06

○○○○○○○○○○○

○○○○○○○○○○○
REM

A
RK

S: 계
 획

: ○
완

료
: ⓧ

First Engineer :
(서

 명
)

Chief Engineer :
(서

 명
)

FO
RM

 NO
. D

Z-091-F-02 / 0 / 2017. 09. 01

9

H
alf Y

ear M
aintenance Plan(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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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 SUNRIS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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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

IN
TEN

A
NCE ITEM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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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N
o.

ENGINE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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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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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
A

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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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
: ○

 완
료

: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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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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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M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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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M

W
-1000-03

G
M

W
-1000-04

G
M

W
-1000-05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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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1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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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1000-03
M

-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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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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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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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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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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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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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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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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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M

-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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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6M

-1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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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Engineer :

(서
 명

)

○○○○○○○○○○○○○○○○○○○○
Chief Engineer :

(서
 명

)

FO
RM

 NO
. D

Z-091-F-02 / 0 / 2017. 09. 01 H
alf Y

ear M
aintenance Plan(PM

S)



0000년 00월

SUNRISE
월간 제 1주차 점검사항

순번 항목 점검내용 점검일 점검자 점검결과 CODE No.

1          W/H         KMW CONTROL & BACK-UP SYS, - TEST                               M-1W-01

2                       M/E MONITORING PANEL – CHECK                                      M-1W-02

3         M/E          LOP – CHECK                                                           M-1W-03

4                       HETER WARMING PUMP – CHECK                                       M-1W-04

5 L.O LEVEL & WATER LEAK - CHECK M-1W-05
KAMEWA

6 HOSE & BOLT TIGHTNESS - CHECK M-1W-06

7                       HINGE, PUSHROD PIVOT PIN – CHECK                                  M-1W-07

8     INTERCEPTOR    SERVO MANIFOLD OIL LEAK – CHECK                                   M-1W-08

9                       VALVE FILTER – CHECK                                                 M-1W-09

CONDENSER PUMP & HOSE- CHECK
10 AIR COND. M-1W-10

AIR FILTER - CHANGE/CLEAN

11                      TANK, PUMP OPERATE – CHECK                                         M-1W-11

12      F.W PUMP      SUPPLY STRAINER – CHEK/CLEAN                                       M-1W-12

13                      CALORIFIER OPERATE – CHECK                                          M-1W-13

14 BILGE PUMP LOCAL OPERATE - TEST M-1W-14

PMS외 주간 정비 계획

No. 작업 내용 작업일 비 고

REMARK:

확인: 0000년     월     일 C/ENG. :                         (서 명)

FROM NO.DZ-091-F-04 (3/3) / 0 /2017. 09. 01



2000년 00월

SUNRISE
월간 제 2주차 점검사항

순번        항목                         점검내용                    점검일   점검자    점검결과  CODE No.

1         W/H          M/E CONTROL PANEL OPERATE –CHECK                                M-2W-01

2                       DIST S.W VALVE PANEL – CHECK                                       M-2W-02

3 MSB SECTION- 1 & 2 PANEL - CHECK M-2W-03
G/E

4 G/E AUTOMATIC START/STOP - INSPECT M-2W-04

5                       STANDBY GENERATOR OPERATE – TEST                                 M-2W-05

6 HOSE & BOLT TIGHTNESS - CHECK M-2W-06
KAMEWA

7 KAMEWA OUT SIDE - CHECK(DIVER) M-2W-07

8                       INTERCEPTOR – CHECK/INSPECT(DIVER)                                 M-2W-08

9      INTERCEPTOR   HYD. OIL PUMP OPERRATE – TEST                                      M-2W-09

10                      SERVO ACTUATOR OPERRATE – TEST                                    M-2W-10

11 F.O TANK, PUMP OPERATE - CHECK M-2W-11
F.O SYSTEM

12 F.O PUMP STRAINER - CLEAN M-2W-12

13                      AC400VOLT SBD INSULATION – CHECK                                  M-2W-13

14       ELECTRIC     AC230VOLT SBD INSULATION – CHECK                                   M-2W-14

15                      DC24VOLT SBD INSULATION – CHECK                                    M-2W-15

PMS외 주간 정비 계획

No.                                     작업 내용                                       작업일      비 고

REMARK:

확인: 0000년    월    일 C/ENG. :                          (서 명)

FROM NO.DZ-091-F-04 (3/3) / 0 /2017. 09. 01 )



0000년 00월

SUNRISE
월간 제 3주차 점검사항

순번         항목                      점검내용                   점검일    점검자    점검결과    CODE NO.

1          W/H        CCTV MONITOR OPERATE – CHECK                                      M-3W-01

2 ALRAM MONITOR PANEL - CHECK M-3W-02
M/E

3 HETER WARMING PUMP - CHECK M-3W-03

4          G/E         G/E MONITORING PANEL – CHECK                                       M-3W-04

5                      OIL LEVEL – CHECK                                                      M-3W-05

6       GEARBOX      L.O COOLER – INSPECTION                                              M-3W-06

7                      G/B VISUAL – INSPECTION                                               M-3W-07

8       KAMEWA       L.O LEVEL CHECK                                                       M-3W-08

9                      HINGE, PUSHROD PIVOT PIN – CHECK                                   M-3W-09

10     INTERCEPTOR   SERVO MANIFOLD OIL LEAK – CHECK                                    M-3W-10

11                      VALVE FILTER – CHECK                                                 M-3W-11

12                      PUMP SEAL – CHECK                                                    M-3W-12

13    SEWAGE PLANT  PUMP OPERATE – CHECK                                                M-3W-13

14                      FLOAT S/W – CHECK                                                    M-3W-14

15 ELECTRIC ALL CONVERTER - CHECK M-3W-15

PMS외 주간 정비 계획

No.                                      작업 내용                                     작업일       비 고

REMARK:

확인: 0000년        월      일 C/ENG. :                    (서 명)

FROM NO.DZ-091-F-04 (3/3) / 0 /2017. 09. 01



0000년 00월

SUNRISE
월간 제 4주차 점검사항

순번 항목 점검내용 점검일 점검자 점검결과 CODE NO.

1          W/H         ALRAM SYSTEM OPERATE – CHECK                                     M-4W-01

2          M/E         S.W PUMP STRAINER – CLEAN                                          M-4W-02

3          G/E         S.W PUMP STRAINER – CLEAN                                          M-4W-03

4       AIR COND      S.W PUMP STRAINER – CLEAN                                          M-4W-04

5       FIRE PUMP     S.W PUMP STRAINER – CLEAN                                          M-4W-05

6                       SHAFT SEAL – CHECK                                                  M-4W-06

7       SHAFT SEAL   OIL TANK & OIL LEVEL – CHECK                                         M-4W-07

8                      SHAFT BRG' GREESE – CHECK/PUT                                      M-4W-08

STEERING & BUCKET CYLINER - CHECK
9                                                                                                M-4W-09

OIL LEVEL - CHECK

KAMEWA IMPELLER & GUIDE VANE
10 M-4W-10

CHAMBER OPEN - CHECK

11                      OUTSIDE ANODE – CHECK/CHANGE                                      M-4W-11

12                      INTERCEPTOR – CHECK/INSPECT(DIVER)                                 M-4W-12

13      INTERCEPTOR  HYD. OIL PUMP OPERRATE – TEST                                       M-4W-13

14                      SERVO ACTUATOR OPERRATE – TEST                                    M-4W-14

15 BILGE ALL FLOAT S/W - CHECK M-4W-15

PMS외 주간 정비 계획

No. 작업 내용 작업일 비 고

REMARK:

확인: 0000년    월    일 C/ENG. :                       (서 명)

FROM NO.DZ-091-F-04 (3/3) / 0 /2017. 09. 01



No. 작업 내용 작업일 비 고

1    No.1 M/E 냉각수 교환및 첨가제 첨부

2    No.2 M/E 냉각수 교환및 첨가제 첨부

3    No.3 M/E 냉각수 교환및 첨가제 첨부

4    No.4 M/E 냉각수 교환및 첨가제 첨부

5    NO.1 M/E PTO pump HOSE교환

6    인터셉터 콘트롤 밸브 모듈 수리

7    우현 FIFIF SW VALVE 전원확인

8    CO2 알람 박스 점검

9    좌현 가메와룸 도어 센서 확인

10

11

12

13

14

15

16

17

18

NO.3 M/E B-BANK 누유부 점검

선용품 재고 조사및 리스트 작성

기부속 재고 조사및 리스트 작성

좌우 공구 정리

좌우 기관실 빌지바닥 소제

좌우 기관실 펌프룸 바닥 쇼핑

M/E, G/B, D/G 케이블 터치부 점섬및 보강

기관실 해치커버 실리콘 작업

M/E 페인팅

REMARK:

FROM NO.DZ-091-F-04 (3/3) / 0 /2017. 09. 01

PMS외 정비 계획



0000년00~00월

SUNRISE
분기 3개월간점검사항

순번       항목                             점검내용                 점검일   점검자   점검결과   CODE N/O

1                      Air ducting –Clean/Change(필요시)                                       ME-500-01

2

3

M/E
(3M or 500h)

Engine oil filter - Change

Engine Oil - Change

ME-500-02

ME-500-03

4                      Engine Fuel Oil Filter – Change                                          ME-500-04

5                      Sea Water Pump – Inspect                                              GE-500-01

6                      Generatot inside – Check                                                GE-500-02

7                      Air Cleaner Element(1st) - Change                                       GE-500-03

8                      Air Cleaner Element(2nd)- Change                                       GE-500-04

9

10

G/E
( 3M or 500h)

Engine Mounts - Inspect

Engine Oil and Filter - Change

GE-500-05

GE-500-06

11                      Fuel Oil Filter – Change                                                 GE-500-07

12                      Hoses and Clamps – Inspect/Replace                                   GE-500-08

13                      Sea Water Strainer – Clean/Inspect                                      GE-500-09

14                     Coolant Sample – Inspect/Clean                                         GE-500-10

17

18

G/E
( 3M or 1000h)

Engine Valve Lash - Check

Speed/Timing Sensor- Clean/Inspect

GE-1000-01

GE-1000-02

20                      Heat exchange for leakage – Check                                     GB-1000-01

21

22

23

25

26

27

28

GEAR BOX
(3M or 1000h)

AC400VOLT
ELECTRIC

Heat anodes - Check/Clean

Oil -Change

Filter -Change

Main GEN' Winding & Earth Insulation -
Check
Main G.C.B Connection Tightness -
Check

Main G.C.B Manual operation - Check

Main S.B.D Insulation - Check

GB-1000-02

GB-1000-03

GB-1000-04

M-3M-01

M-3M-02

M-3M-03

M-3M-04

29
Transformer Terminal, Wire
Inspect/Clean

-
M-3M-05

확인: 20   년      월     일           C/ENG. :              (서 명)

FROM NO.DZ-091-F-04 (3/3) / 0 /2017. 09. 01



0000년 00~00월

SUNRISE
반기 6개월간 점검사항

순번       항목                            점검내용                점검일  점검자    점검결과    CODE N/O

1                      Valve gear -Check valve clearance                                    ME-1000-01

2

3

M/E(6M or
1000h)

Fuel filter - Replacement

Fuel prefilter - Replacement(

ME-1000-02

ME-1000-03

4                      Enginemounts –Visual inspection                                       ME-1000-04

5 Alternator - Inspect GE-2000-01

Coolant Temperature Regulator -
6                                                                                            GE-2000-02

Replace

7

8

9

10

G/E(6M or
2000h)

Generator - Inspect

Generator Set Vibration - Inspect

Rotating Rectifier - Check

Starting Motor - Inspect

GE-2000-03

GE-2000-04

GE-2000-05

GE-2000-06

11                     Turbocharger – Inspect                                                GE-2000-07

12                      Water Pump – Inspect                                                GE-2000-08

13                      Coolant Sample – Obtain                                              GE-2000-09

14                      Seat & all bolts – Check                                              GB-2000-01

15                      Pipe fitting –Check                                                    GB-2000-02

16

17

G/B(6M or
2000h)

Heat exchange for leakage - Check

Heat anodes - Check/Clean

GB-2000-03

GB-2000-04

18                      Filter build-up valve- Renew                                          GB-2000-05

19                      PTO PUMP PRESS' TEST                                             GB-2000-06

20

21

22

23

KAMEWA
(6M or 1000h)

ELEC' MOTOR & PRESS TEST

TANK WITH V/V MANIFOLD PRESS &
FUNC. TEST

FILTER - CHANGE

BRG SEAL OIL - CHANGE

KMW-1000-01

KMW-1000-02

KMW-1000-03

KMW-1000-04

24                      HYD' OIL – CHANGE                                                  KMW-1000-05

25                      REMOTE CONTROL SYS' FUNC. TEST                                 KMW-1000-06

26                      FILTER – CHANGE                                                    IP-1000-01

27    INTERCEPTOR    OIL – CHANGE                                                        IP-1000-02

28                      AUTOR BRG & PIN BOLT – Inspect                                    IP-1000-03

확인: 20    년    월    일 C/ENG. :                          (서 명)



0000년 00~00월

SUNRISE

29

반기 6개월간 점검사항

PANEL RELAY,CONTACTOR TERMINAL
WIRE, TIMER ALL CHECK

M-6M-01

30
AIR CONDITIONER

CONDENSOR - CLEAN M-6M-02

31                      CHILLER – CHECK/REFILL                                              M-6M-03

32                      ALL VENT FAN – INSPECT/CLEAN                                      M-6M-04

33                      AC400 VOLT PANEL – CHECK/CLEAN                                  M-6M-05

34                      AC230 VOLT PANEL – CHECK/CLEAN                                  M-6M-06

35      ELECTRIC      DC24 VOLT PANEL – CHECK/CLEAN                                    M-6M-07

36                      MOTOR LOAD – CHECK/TEST                                          M-6M-08

37                      MOTOR INSULATION – CHECK/TEST                                    M-6M-09

38                      M/E & G/E SAFTY DIVCE                                               M-6M-10

39 BILGE SYSTEM
PUMP MOTOR, LEVEL S/W, CONTROL
VV PANEL SYSTEM - INSPECT/CLEAN

M-6M-11

확인: 20    년    월    일 C/ENG. :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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